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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화성특례시"가 출범합니다.

서      신      면

수신 서신면이장단

(경유)

제목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시설 야적 및 무단방류 등 홍보 협조 요청

1. 장마·태풍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가축분뇨 야적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퇴·액비 유출 
우려로 화성시 환경지도과에서 2024.6.24.(월) ~ 2024.9.13.(금)까지 장마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가축분뇨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축
사육자의 악취 관리 의식을 제고하고자 "축사 악취관리 요령" 홍보물을 배부하오니, 
충분히 주민들이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일 2024. 1. 1.)

붙임  홍보물 1부.  끝.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1차(만원)

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600 이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300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를 하고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50 이하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설비 가동, 방류수수질 상태 등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50 이하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퇴비·액비 검사 주기(허가: 6개월, 신고: 1년) 및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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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당신이 화성시의 주인입니다.


